
2024년도 정기총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 일 시 : 2024년 12월 20일(금) 오후 1시

■ 장 소 :  루싱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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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4년도 정기총회 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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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정기총회 회순

■  성 원 보 고

■  개 회 선 언

■  국 민 의 례

■  개 회 사

■  사업 보고

  ‣ 전차 정기총회(2023년도) 회의록 보고

  ‣ 2024년도 사업 보고

  ‣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 감 사  보 고 

■  심의 및 의결 사항 

  ‣ 2024년도 심의 및 의결 사항

  ‣ 2025년도 사업계획(안) 

  ‣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 선출

■  폐 회 사



Ⅱ. 사업 보고



1  전차(202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

￭ 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17:00

￭ 장 소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The Lounge 최영홀

주요

내용

- (사)한국여성체육학회 2023년 정기총회는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연

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The Lounge 최영홀에서 권민정 총무이사의 사회로, 

임원 124명 중 참석인원 36명, 위임 40명,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위임을 통해 성원

이 되었음을 의장께 보고함. 

- 김민정 회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의 보고사항을 상정하여 심의를 

구함

<보고사항 목차> 

- 제1호 사업실적 보고의 건

- 제2호 결산 및 감사 보고의 건

- 제3호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의 건

- 제4호 2024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의 건

- 제5호 기타 심의 사항

- 제6호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제1호 사업실적 보고의 건>

- 전차 회의록 보고는 권민정 총무이사가 낭독하였고 이에 허현미 부회장의 동의와 박지

원 상임이사의 재청을 통해 원안 접수함. 이어 2023년 사업실적 보고를 상정하였으

며, 수정 사항이나 추가 사항 없이 원안 접수하였음.
 <제2호 결산 및 감사 보고의 건>

- 2023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권민정 총무이사가 보고하였으며, 이에 박채희 부회장

의 동의와 김선희 부회장의 재청을 통해 원안 의결함.

- 신규리 감사는 한국여성체육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2022년도 11월 27일부터 2023

년도 11월 28일까지의 학회 재정감사 결과 장부 및 증빙서류가 이상 없음을 확인함을 

보고하였고, 임원들의 동의 및 재청을 통해 의장은 결산 및 감사 보고를 원안 접수함.
 <제3호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의 건>

-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사항에 대하여 김민정 의장은 안건을 상정하고 주종미 

부회장의 동의와 곽정현 상임이사의 재청을 통해 원안 의결함.

<제4호 2024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의 건>

- 2024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사항에 대해 김민정 의장은 안건 상정하고 박형란 부회

장의 동의와 정진욱 상임이사의 재청을 통해 원안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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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기타 심의 사항>

- 2024년 정관개정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해 김민정 의장은 안건 상정하고, 정관 개정 

위원장인 주종미 위원장의 설명을 요청함

- 주종미 규정개정위원장은 (사)한국여성체육학회 정관 개정에 대한 신·구 대조표를 보고

하였음. 

- 박채희 부회장은 제7조(회원의 자격)의 내용과 홈페이지 정회원 자격(여성)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정관 내용과 홈페이지 내용이 통일되어야 함을 언급함. 

- 김양례 부회장은 미래지향적인 성평등 관점에서 볼 때, 정회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

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주종미 규정개정위원장은 정관 제3조(목적)를 고려해서, 제7조(회원의 자격)를 

결정해야 하며, 구성원을 “여성”으로 제한할 것인지, 학회 목적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

성할 것인지 학회 목적에 따른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함. 

- 허현미 부회장은 “남성”을 정회원으로 포함하면,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사, 

부회장, 회장까지 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금

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기보다는 해외사례 등 조사를 통해 추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의장은 제7조(회원의 자격) 외에 기타 의견부터 수렴 후, 찬/반을 통해 상정 시

기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김양례 부회장은 제22조(의결정족수) “5분의 1 이상의 출석”은 인원수가 적절하지 않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재 정회원을 포함한 회원 수를 질문하였음. 

- 이에 의장은 2023년 기준 학회 임원 수는 124명이며, 정회원은 약 70명 가량 된다

고 답변하였음. 

- 고재옥 부회장은 개정 후에 인원수가 의회 소집에 적정하지 않다면, 또다시 개정을 진

행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함. 

- 이정래 부회장은 현행 “2분의 1 이상의 출석”에 의한 개의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수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주종미 위원장은 “4분의 1 이상의 출석”을 제안하였고, 임원들의 찬반 투표에 의해 제

22조(의결정족수)는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수정할 것을 의결함. 

- 의장은 현 개정안 원안 통과 후 제7조(회원의 자격) 정회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임원들의 동의를 구함. 임원들의 동의 및 재청에 의해 “제7조(회원 자격)”을 제외한 현 

개정안 원안이 의결되었음. 

- 2024년 신임감사 선출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해 안건 상정하고 김민정 의장은 이재희 

감사의 임기(2022년 ~ 2023년) 만료를 알리며 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함

- 허현미 부회장은 박지원 상임이사를 추천하며, 박채희 부회장의 동의와 진지형 이사의

재청으로 신임 감사로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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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제29대 김민정 회장의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주종미 선거관리 위원장은 제30대 회

장 선출을 진행함. 

- 제30대 학회장 후보인 허현미 부회장의 정견 발표 후,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제21조

(당선자 확정)에 의거, 단독 후보자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음. 

- 선거인 명부 대조에 따른 찬반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명부 대조 및 개표 등 선거는 선

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였음. 

- 주종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30대 한국여성체육학

회회장으로 허현미 후보자가 당선되었음을 공고하고 정기총회 심의 안건으로 제안함 

- 김민정 의장은 허현미 당선자의 회장 선임에 대한 심의사항을 상정하고, 홍미화 부회

장의 동의와 김매이 상임이사의 재청을 통해 원안 의결함.

<폐회 선언>

- 오후 6시 30분 김민정 의장의 폐회 선언에 따라서 폐회함

폐회시각 : 2023년 12월 8일(금) 오후 6:30

회의록 작성: (사)한국여성체육학회 총무이사 조은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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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사업 보고
사 업 내 용 (안)

일  시 학술대회 발간사업 회 의 기 타

1/10(수)
사무국/편집국 

인수인계 회의

2/21(수)

제1차 이사회 및 

회장 이취임식

(해담채 시청점)

3/9(토)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8권 1호 발간 (3월)

제1차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

(어양)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체육인대회

(올림픽공원)

4/19(금)
춘계학술대회

(경희대 국제캠퍼스)

제2차 이사회

(삼부자갈비 경희대점)
우수포스터상

5/10~11

(금~토)

임원진 워크숍

(제주도)

5/18(토)
역대회장단 오찬

(디오디아)

5/24~25

(금~토)

제1회 2024 청소년 

체육문화 조성한마당

(목포대학교)

6/21(금)

제2차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

(ZOOM 링크)

6/27

(금~토)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8권 2호 발간 (6월)

제3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

(닥터로빈 이대점)

대학원생 워크숍

(이화여자대학교)

9/30(월)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8권 3호 발간 (9월)
공익법인 선정

11/1~2

(금~토)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올림픽파크텔)

우수 포스터상

11/9(토)
여성체육학개론(가칭)

집필진 대면회의

11/13(수)

2024 

여성체육진흥포럼

(공동주최)

제3차 상임이사회

(올림픽파크텔 랑데뷰)

12/20(금)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8권 4호 발간 (12월)

제4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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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대회

1. 2024년 한국여성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2. 2024년 청소년 체육문화 조성한마당 (세션 협력)

3. 2024년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4. 2024년 여성체육진흥포럼 (공동 주최)

1. 2024년 한국여성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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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우수포스터 시상

인문

사회

SPLISS 모델 기반 한국 여성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 성공 요인 탐색  

(김예지, 김소연, 이화여자대학교)

자연

과학

오메가 6/3 지방산 섭취 비율과 한국 중년여성들의 근력과의 연관성

(이기혁, 최민경, 최홍준, 정진욱,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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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청소년 체육문화 조성한마당 (세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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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한국여성체육학회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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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우수포스터 시상

(인문사회)

1
A Qualitative Study On The Participation Experiences Of Female 

Participants In Mixed-Gender Futsal Club (김동한, 이정래, 경북대학교)

2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Neulbom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the 2022 

Revised Integrated Curriculum (김민주, 신규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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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 여성체육진흥포럼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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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사업

1.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 37권 제 4호

2.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 38권 제 1호

3.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 38권 제 2호

4.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 38권 제 3호 

1.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 37권 제 4호

- 일    시 : 2023년 12월 37호

- 출판논문편수 : 총 3편 (4편 투고 중 3편 게재 75%)

2.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 38권 제 1호

- 일    시 : 2024년 3월 

- 출판논문편수 : 총 6편 (11편 투고 중 6편 게재 54.5%)

3.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 38권 제 2호

- 일    시 : 2024년 6월 

- 출판논문편수 : 총 4편 (12편 투고 중 4편 게재 33.3%)

4.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 38권 제 3호

- 일    시 : 2024년 9월 

- 출판논문편수 : 총 3편 (9편 투고 중 3편 게재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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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1.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2. 편집위원회

3. 70주년 준비위원회

4. 소위원회

1.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 제1차 이사회

▣ 일시: 2024년 2월 21일(수) 13시

▣ 장소: 해담채 시청점

▣ 보고 사항

 1. 제30대 학회 임원진 구성

 2. 임원회비 납부 현황

 3. 사무국 구성 현황

▣ 심의 사항

 1. 2024년 연간 사업계획(안)

 2. 위원회별 업무분담(안)

 3. 기부금 지정단체 신청(안)

▣ 기타 사항

 1. 세계여성의날 기념 “대한민국 여성체육인대회” 공동 주최

 2. 여성체육 학문후속세대(대학원생) 회원모집 관련

 3. 회원 동정

■  제1차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

▣ 일시: 2024년 3월 9일(토) 12시

▣ 장소: 어양(송파구, 중식당)

▣ 보고 사항

 1. 제30대 학회 임원진 구성 

 2. 임원회비 납입 현황 

 3. 홈페이지 업데이트 관련

 4. 춘계학술대회 개최(안)

 5. 70주년 기념학술대회 개최 준비 관련

 6.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사업 신청

▣ 심의 사항

 1. 신규이사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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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이사회 

▣ 일시: 2024년 4월 19일(금) 11시 30분

▣ 장소: 삼부자갈비 경희대점

▣ 보고 사항

 1. 제30대 학회 임원진 구성 및 신규이사 소개  

 2. 2024년 연간 사업계획 및 위원회 운영안

 3.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 사업 신청 

 4. 홈페이지 개편 

▣ 심의 사항

   1. 학회 신규 MOU 체결 관련

2. 제1회 청소년 체육문화 조성 한마당 참여 관련

■ 제2차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

▣ 일시: 2024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 장소: 온라인 회의(ZOOM)

▣ 보고 사항

 1.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준비 관련

 2. 차세대 여성인재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

▣ 심의 사항

 1. 정관 및 규정 관련 

1-1. 정관 개정 관련

1-2. 규정 개정 관련

1-3. 규정 제정 관련

 2. 사업 승인 관련

2-1. 여성체육학개론 출간 관련

2-2. 영문홈페이지 개설 관련

2-3. 대한체육회 <2024 여성체육진흥포럼> 공동주관 관련

▣ 기타 사항

 1.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관련

 2.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후보자 추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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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이사회 및 제1차 임시총회

▣ 일시: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닥터로빈 이대점

▣ 보고 사항

 1. 차세대 여성인재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

 2. 여성체육학개론 출간 관련

 3. 영문 홈페이지 개설 관련

 4.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준비 관련

 5. 대한체육회 <2024 여성체육진흥포럼> 공동주관 관련

▣ 심의 사항

 1. 정관 개정 관련

■ 제3차 상임이사회

▣ 일시: 2024년 11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올림픽파크텔 1층 랑데뷰

▣ 보고 사항

 1.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보고 

 2. 여성체육학개론(가칭) 발간 경과 보고

▣ 심의 사항

1.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제정

2.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3.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 기타 사항

  1. 제4차 상임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관련

  2. 2025년 제71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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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위원회

■ 38권 1호 1차 심사결과 확인 및 편집위원 관련 논의 

  - 일  시 : 2024년 3월 4일

  - 장  소 : 인하대학교

  - 안  건 : 38권 1호 1차 심사결과 확인 및 편집위원 관련 논의

  - 참석자 : 박수정 편집위원장, 문승현 편집국장, 강권현 편집차장

■ 1차 편집위원회

  - 일  시 : 2024년 3월 6일

  - 장  소 : 온라인 미팅 (ZOOM)

  - 안  건 : 1차 편집위원회

  - 참석자 : 박수정 박형란 이원미 채송아 김소연 문승현 김태희  

■ 여성체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1

  - 일  시 : 2024년 4월 4일

  - 장  소 : 인하대학교

  - 안  건 : 여성체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1

  - 참석자 : 박수정 편집위원장, 문승현 편집국장, 강권현 편집차장, 김민규 한국체육정책학회 총무이사

■ 여성체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2

  - 일  시 : 2024년 4월 24일

  - 장  소 : 인하대학교

  - 안  건 : 여성체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2

  - 참석자 : 박수정 편집위원장, 문승현 편집국장, 강권현 편집차장, 김민규 한국체육정책학회 총무이사

  

■ 여성체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3

  - 일  시 : 2024년 4월 29일

  - 장  소 : 인하대학교

  - 안  건 : 여성체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3

  - 참석자 : 박수정 편집위원장, 문승현 편집국장, 강권현 편집차장, 김민규 한국체육정책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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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체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4

  - 일  시 : 2024년 5월 27일

  - 장  소 : 인하대학교

  - 안  건 : 여성체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4

  - 참석자 : 박수정 편집위원장, 문승현 편집국장, 강권현 편집차장

■  여성체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5

  - 일  시 : 2024년 6월 5일

  - 장  소 : 인하대학교

  - 안  건 : 여성체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5

  - 참석자 : 박수정 편집위원장, 문승현 편집국장, 강권현 편집차장

■ 여성체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6

  - 일  시 : 2024년 6월 11일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 안  건 : 여성체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회의 6

  - 참석자 : 박수정 편집위원장, 김소연 부편집위원장, 문승현 편집국장, 강권현 편집차장

■ 2차 편집위원회

  - 일  시 : 2024년 6월 13일

  - 장  소 : 온라인 미팅 (ZOOM)

  - 안  건 : 2차 편집위원회

  - 참석자 : 박수정 김태희 진연경 박형란 강권현 문승현 

■ 편집위원회 규정 변경 관련 최종 논의

  - 일  시 : 2024년 6월 28일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 안  건 : 편집위원회 규정 변경 관련 최종 논의

  - 참석자 : 박수정 편집위원장, 김소연 부편집위원장, 문승현 편집국장, 강권현 편집차장

■ 규정개정안 신구대비표 작성 관련 논의

  - 일  시 : 2024년 7월 19일

  - 장  소 :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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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건 : 규정개정안 신구대비표 작성 관련 논의

  - 참석자 : 문승현 편집국장, 강권현 편집차장

■ 규정개정안 신구대조표 작성 및 공유

  - 일  시 : 2024년 9월 4일

  - 장  소 : 인하대학교

  - 안  건 : 규정개정안 신구대조표 작성 및 공유

  - 참석자 : 박수정 편집위원장, 문승현 편집국장, 강권현 편집차장

■ 신구대비표 및 규정개정(안) 기반 최종 검토

  - 일  시 : 2024년 10월 30일

  - 장  소 : 인하대학교

  - 안  건 : 신구대비표 및 규정개정(안) 기반 최종 검토

  - 참석자 : 박수정 편집위원장, 문승현 편집국장, 강권현 편집차장

■ 3차 편집위원회

  - 일  시 : 2024년 11월 15일

  - 장  소 : 온라인 미팅 (ZOOM)

  - 안  건 : 3차 편집위원회

  - 참석자 : 박수정 김소연 김태희 이원미 박형란 문승현 강권현

■ 편집국 업무 결산 보고 및 38권 4호 내용 검토, 사사표기 논문 게재료 수정

  - 일  시 : 2024년 11월 21일

  - 장  소 : 인하대학교

  - 안  건 : 2024년 편집국 업무 결산 보고 및 38권 4호 내용 검토, 사사표기 논문 게재료 수정

  - 참석자 : 박수정 편집위원장, 문승현 편집국장, 강권현 편집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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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0주년 준비위원회

■ 70주년 준비위원회 1차 회의

 - 일  시 : 2024년 2월 16일(금) 14:00

 - 장  소 : 온라인 회의(ZOOM)

 - 안  건 : 70주년 준비위원회 1차 회의

  -참석자 : 허현미, 고은하, 박채희, 홍미화, 조은영, 최윤소, 김매이, 정진욱  

■ 70주년 준비위원회 2차 회의

 - 일  시 : 2024년 2월 21일(금) 10:30

 - 장  소 : 해담채 시청점

 - 안  건 :70주년 준비위원회 2차 회의

  -참석자 : 허현미, 고은하, 김매이, 정진욱, 윤지인, 최윤소

■ 70주년 준비위원회 3차 회의

 - 일  시 : 2024년 3월 9일(토) 14:00

 - 장  소 : 스타벅스

 - 안  건 : 70주년 준비위원회 3차 회의

  -참석자 : 고은하, 박채희, 정진욱, 김매이, 최윤소

■ 70주년 준비위원회 4차 회의

 - 일  시 : 2024년 4월 20일(토) 19:00

 - 장  소 : 뚜루몽 한남

 - 안  건 : 70주년 준비위원회 4차 회의

  -참석자 : 고은하, 박채희, 정진욱, 최윤소, 김매이

■ 70주년 후원 관련 미팅

 -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16:00

 - 장  소 : 대한체육회

 - 안  건 : 70주년 대한체육회 후원 및 협찬 관련

  -참석자 : 허현미, 설수영, 정진욱, 윤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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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주년 준비위원회 5차 회의

 - 일  시 : 2024년 8월 3일(토) 10:00

 - 장  소 : 용산역 회의실

 - 안  건 : 70주년 준비위원회 5차 회의

  -참석자 : 고은하, 박채희, 정진욱, 우민정, 김매이, 김태희, 최윤소

■ 70주년 준비위원회 6차 회의

 - 일  시 : 2024년 8월 22일(목) 16:00

 - 장  소 : 온라인 회의 (ZOOM)

 - 안  건 : 70주년 준비위원회 6차 회의

  -참석자 : 고은하, 박채희, 홍미화, 정진욱, 최나영, 염희옥

■ 70주년 준비위원회 7차 회의

 - 일  시 : 2024년 10월 1일(화) 10:00

 - 장  소 : 아크로비스타 내 라포레 트라토

 - 안  건 : 70주년 준비위원회 7차 회의

  -참석자 : 고은하, 박채희, 홍미화, 정진욱, 윤지인, 조은영

■ 70주년 준비위원회 8차 회의

 - 일  시 : 2024년 10월 12일(토) 16:00

 - 장  소 : 온라인 회의(ZOOM)

 - 안  건 : 70주년 준비위원회 8차 회의

  -참석자 : 고은하, 박채희, 홍미화, 정진욱, 윤지인, 염희옥, 김나영

■ 70주년 준비위원회 9차 회의

 - 일  시 : 2024년 10월 22일(화) 10:00

 - 장  소 : 온라인 회의(ZOOM)

 - 안  건 : 70주년 준비위원회 9차 회의

  -참석자 : 고은하, 박채희, 윤지인, 김소연, 주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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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주년 준비위원회 10차 회의

 - 일  시 : 2024년 10월 25일(금) 10:00

 - 장  소 : 온라인 회의(ZOOM)

 - 안  건 : 70주년 준비위원회 10차 회의

  -참석자 : 고은하, 박채희, 윤지인, 김소연, 주종미

4. 소위원회

■ 한국여성체육학회 인수인계

 - 일  시 : 2024년 1월 10일(수) 10:00

 - 장  소 : 한국여성체육학회 사무실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 내 229호)

 - 안  건 : 29대, 30대 인수인계

  -참석자 : 29대 사무국 (김민정, 조은영, 최나영 사혜지)

            30대 사무국 (허현미, 정진욱, 윤지인, 염희옥, 김나영)

■ 학술분과위원회

• 학술분과위원회 1차 회의

 - 일  시 : 2024년 3월 19일(화) 19:00

 - 장  소 : 아크로비스타 내 라포레 트라토

 - 안  건 : 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지원사업 관련 학술분과위원회 1차 회의

  -참석자 : 고은하, 박채희, 정진욱, 최윤소

• 학술분과위원회 2차 회의

 - 일  시 : 2024년 3월 25일(월) 13:00

 - 장  소 : 동국대학교 학술관 492호

 - 안  건 : 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 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작성

  -참석자 : 고은하, 박채희, 정진욱, 윤지인, 염희옥, 김나영

■ 규정개정위원회

• 규정개정위원회 1차 회의

 - 일  시 : 2024년 5월 24일(금) 11:00

 - 장  소 : 올림픽회관 신관 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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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건 : 규정개정 관련

  -참석자 : 주종미, 곽정현, 윤인애, 전미경

• 규정개정위원회 2차 회의

 -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17:00

 - 장  소 : 비대면 회의(zoom)

 - 안  건 : 규정개정 관련

  -참석자 : 주종미, 곽정현, 오경아, 윤인애, 전미경, 황향희

• 규정개정위원회 3차 회의

 - 일  시 : 2024년 6월 25일(월) 17:00

 - 장  소 : 비대면 회의(zoom)

 - 안  건 : 규정개정 관련

  -참석자 : 주종미, 윤인애, 전미경, 황향희

■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진흥포럼 

•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진흥포럼 1차 회의

 - 일  시 : 2024년 7월 29일(월) 13:00

 - 장  소 : 대한체육회

 - 안  건 : 대한체육회 여성진흥포럼 공동주최 관련

  -참석자 : 정진욱, 김매이, 이재희, 염희옥, 이상은(대한체육회), 최시연(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진흥포럼 2차 회의

 - 일  시 : 2024년 8월 21일(월) 14:00

 - 장  소 : 대한체육회

 - 안  건 : 대한체육회 여성진흥포럼 공동주최 관련

  -참석자 : 정진욱, 이재희, 염희옥, 이상은(대한체육회), 최시연(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진흥포럼 3차 회의

 - 일  시 : 2024년 11월 13일(월) 17:00

 - 장  소 : 대한체육회

 - 안  건 : 대한체육회 여성진흥포럼 공동주최 관련

  -참석자 : 정진욱, 이재희, 염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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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체육학개론

• 여성체육학개론 집필 관련 1차 회의 

 - 일  시 : 2024년 10월 7일(월) 21:00

 - 장  소 : 온라인 회의(ZOOM)

 - 안  건 : 목차 구성 검토, 편집 양식, 집필진 회의 및 출판 일정

  -참석자 : 김선희, 이보나, 박현애, 김용선, 안나영, 신윤아, 허승은, 박수정, 추나영, 백지혜, 홍애령, 

김소연

• 여성체육학개론 집필 관련 2차 회의 

 - 일  시 : 2024년 11월 9일(토) 10:00

 - 장  소 : 서울역 회의실 (KTX 6)

 - 안  건 : 목차 구성 검토, 편집 양식, 집필진 회의 및 출판 일정

  -참석자 : 김선희, 이보나, 박현애, 김용선, 안나영, 신윤아, 허승은, 백지혜, 홍애령

• 여성체육학개론 집필 관련 3차 회의 

 -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21:00

 - 장  소 : 온라인 회의(ZOOM)

 - 안  건 : 목차 구성 검토, 집필진 추가 추천, 출판일 연장

  -참석자 : 김선희, 이보나, 김용선, 안나영, 신윤아, 김윤정, 박지선, 박수정, 허승은, 백지혜, 조선하, 

추나영, 허승은

■ 사무국 회의

 - 일  시 : 2024년 1월 ~ 12월 상시 진행 (48회)

 - 장  소 : 비대면 또는 대면 회의 

 - 참석자 : 허현미, 정진욱, 윤지인, 염희옥, 김나영 

 - 내  용 : 학회 운영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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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1. 회장 이·취임식

2.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체육인 대회

3. 부회장 및 상임이사 워크숍

4. 역대회장단 오찬

5. 대학원생 워크숍

1. 회장 이취임식

· 행사명: 제30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및 1차 이사회

· 일시: 2024년 2월 21일(수) 11시 30분

· 장소: 해담채 시청점 (서울 중구 칠패로 37 HSBC빌딩 지하 1층)

2.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체육인 대회

· 행사명: 2024 여성체육인대회

· 일시: 2024년 3월 9일(토) 10시 ~ 12시

· 장소: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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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회장 및 상임이사 워크숍

· 행사명: 2024년도 부회장 및 상임이사 워크숍

· 일시: 2024년 5월10일~11일 (1박 2일)

· 장소: 제주도

4. 역대회장단 오찬

· 행사명: 역대회장단 오찬

· 일시: 2024년 5월18일(토)

· 장소: 엘타워 디오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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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원생 워크숍

· 행사명: 대학원생 워크숍

· 일시: 2024년 6월27일(목) 10:00 ~ 22:00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 C동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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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2024 공익법인 선정

2. 70주년 기념집 발간

3. 여성체육학개론 (가칭)

1. 2024 공익법인 선정

- 지정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지정단체: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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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주년 기념집 발간

• 발간목적 : 7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학술대회에 맞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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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체육학개론 (가칭)

• 모집기간 : 1차 (2024년 7월 24일 ~ 8월 4일)

            2차 (2024년 8월 6일 ~ 8월 14일)

• 발간목적 : 70주년을 기념하여 학회의 정체성과 학문의 지식체계 정립을 도모하기 위함

• 집필진

여성체육학개론(가칭)

 I부: 역사적, 철학적, 윤리적 관점

     01. 국내외 여성스포츠 역사 박귀순(영산대)

     02. 여성과 스포츠 미학 박현애(이화여대)

     03. 여성과 스포츠 윤리 김용선(국민대) 

II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관점

     04. 여성과 운동, 건강, 노화  안나영(계명대)

     05. 여성과 스포츠 생리(트레이닝)  신윤아(단국대) 

     06. 여성과 스포츠 심리  우민정(울산대)

     07. 여성과 스포츠 리더쉽과 멘탈코칭  허승은(인하대)

 III부: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 관점

     08. 여성과 스포츠, 여가  박수정(인하대), 박지선(이화여대)

     09. 스포츠와 젠더, 페미니즘  김윤정(St. John’s University)

     10. 여성과 스포츠 산업  추나영(부산대) 

     11. 여성과 스포츠 정책(인권)  진연경(전주대)

IV부: 교육적 관점

     12. 여성과 무용, 움직임 교육  조선하(조선대), 백지혜(광주예고)

     13. 여성과 체육교육  김원정(공주대), 홍애령(교원대)

     14. 장애 여성과 스포츠, 체육교육  조영희(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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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1) 세입·세출 총괄표 

◯ 세입·세출 총괄표

(단위 : 원)

◯ 기본금 및 기금 명세표

(단위 : 원)

  *2024년 12월 13일까지 예금 이자 총합 (지난 2023년 7월 12일 기준에서 4,906,391원 증가)

◯ 별도 통장

(단위 : 원)

※ [통장 1],[통장 2],[통장 3] 전체 합계: 212,179,901원 

기간 세입 세출

2023년 11월 

29일~ 2024년 

12월 05일

전기이월금액 96,449,573 세출총액 102,684,632

세입총액 73,780,290 차기이월금액[통장1] 67,545,231

합계 170,229,863 합계 170,229,863

기간 내역 금액

2023년 07월 12일~

2024년 12월 13일

정기예금[통장2] 144,633,585

합계 144,633,585

기간 내역 금액
2023년 07월 12일~ 

2024년 12월 05일

  2021년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비[통장3]
잔액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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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입 결산(2023년 11월 29일~ 2024년 12월 05일)

(단위 : 원)

관 항 목 예산액(A) 세입 결산액(B) 변동금액
(B)-(A)

회비수입
2024년 회비

회  장(1명)

35,000,000

2,000,000

4,537,030

부회장(25명) 12,500,000

총무이사(2명) 600,000

상임이사(19명) 5,700,000

감사(2명) 400,000

이사(73명) 14,600,000

일반회원(115명) 3,450,000

일반회원_KCP(3명) 87,030

기관회비(2곳) 200,000

합계 35,000,000 39,537,030 4,537,030

수입

학회지 및 
이자 수입

논문 게재료

15,000,000

5,740,000

-6,020,000논문 심사료 3,240,000

별쇄본 인쇄비 -

저작권료 3,500,000 4,078,243 578,243

이자 수입 외
통장정리     70,000 85,017 15,017

2024 행사 차세대 워크숍 
참가비(30명) - 1,500,000 1,500,000

기부금, 후원금 및 사업비

제이에스 (8,000,000)
㈜피엔 (5,000,000)
오케이저축은행 (2,000,000)
대한체육회 (1,000,000)
블루원리조트 (1,000,000)
㈜대양목재 (800,000)
허현미회장 (1,000,000)
전미경이사 (500,000)
대한체육회 신정희위원장 (300,000)

2,000,000 19,600,000 17,600,000

합계 20,570,000 34,243,260 13,673,260

총 합계 55,570,000 73,780,290 18,21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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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출 결산(2023년 11월 29일~ 2024년 12월 05일)

   (단위 : 원)

관 항 목 예산액(A) 세출 결산액(B) 변동금액
(B-A)

2023

년 회계 

감사 

이후 

세출 

내역

(29대)

2023 회계감사 회계 감사 200,000 164,900 -35,100

2023 정기총회 행사 진행비 8,000,000 6,145,900 -1,854,100

2023 연말선물 부회장 및 
상임이사 - 3,361,590 3,361,590

2023 12월 사무국 
운영비

임대관리비, 
인건비, 통신비 등 - 1,303,450 1,303,450

인수인계 및
30대 회장이취임식 행사 진행비 3,000,000 2,657,060 -342,940

합계 11,200,000 13,632,900 2,432,900

기본

사업비

회의비
이사회, 

편집부, 사무국, 
분과

3,500,000 10,195,450 6,695,450

합계 3,500,000 10,195,450 6,695,450

도서출판비 

학회지 발간 및
e저널 제작비 6,500,000 4,255,900 -1,744,100

논문 심사료 지급 3,500,000 2,400,000 -1,100,000

합계 10,000,000 6,655,900 -2,844,100

연수

및

행정비

2024년 

연수 교육 

및 행사

행사 진행비 3,000,000 - -

여성체육인대회 - 412,950 412,950

상임이사 워크숍 - 1,903,820 1,903,820

차세대 워크숍 - 2,868,440 2,868,440

전임 회장단 오찬 - 777,000 777,000

소계 3,000,000 5,962,210 2,962,210

2024

춘계

학술대회

인건비/포스터상 3,000,000 1,000,000 -2,000,000

학술대회 발표집 1,500,000 1,375,000 -125,000

대관 및 장비대여 1,000,000 462,500 -537,500

식사비 1,000,000 707,220 -292,780

주차 및 기념품 1,300,000 137,000 -1,163,000

사무용품비 400,000 285,860 -114,140

소계 8,200,000 3,967,580 -4,2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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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기념국제

학술대회

행사 진행비 8,400,000 - -

장소 대관료 - 7,700,000 7,700,000

사례비 및 인건비 - 12,995,472 12,995,472

식비 및 다과비 - 10,495,570 10,495,570

기념집 및 자료집 
인쇄비 - 6,013,700 6,013,700

운영경비 및 
준비물품비 - 2,615,800 2,615,800

소계 8,400,000 39,820,542 31,420,542

합계 19,600,000 49,750,332 30,150,332

일반

관리비

인건비 급  여 12,000,000 13,212,000 1,212,000

임대료 사무실  
임대관리비 3,100,000 3,083,030 -16,970

사무국 운영비

통신비 520,000 478,650 -41,350

홈페이지 유지, 
보수(도메인) 1,547,000 3,746,600 2,199,600

보험 및 인증서 갱신 200,000 512,080 312,080

사무비 300,000 480,490 180,490

경조사비 500,000 937,200 437,200

합계 18,167,000 22,450,050 4,283,050

　
예비비 3,000,000 - -3,000,000

합계 3,000,000 - -3,000,000

예산 총계(2024) 65,467,000

세출 총계(2024) 102,68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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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입·세출 결산 보고 세부사항(2023년 11월 29일~ 2024년 12월 05일)

(단위 : 원)

세입총액(A) 세출총액(B) B-A 잔액(24.12.05)

73,780,290 102,684,632 28,904,342 67,545,231

항목 세부내역 세입 세출
2023 회계 감사 이후 사무국 통장 잔액 42,055,943

2023 회계 감사 이후 편집국 통장 잔액 54,393,630

합계 96,449,573

회비수입

기관회비
기관 회비

100,000원X2기관 200,000

개인회비

회장 회비(1명)

2,000,000원X1명 2,000,000

부회장 회비(25명)

500,000원X25명 12,500,000

총무이사 회비(2명)

300,000X2명 600,000

상임이사 회비(19명)

300,000원X19명 5,700,000

감사(2명)

200,000X2명 400,000

이사(73명) 　

200,000원X73명 14,600,000

일반회원(115명)

30,000원X115명 3,450,000

일반회원(3명) 　

29,010원X3명 87,030

합계 39,537,030

학회지 

수입

논문 게재료(37권 4호, 38권 1호, 2호, 3호) 5,740,000
논문 심사료(37권 4호, 38권 1호, 2호, 3호) 3,240,000

저작권료(누리미디어) 4,078,243
합계 13,058,243

기타 수입
차세대 워크숍 참가비 (50,000원 X30명) 1,500,000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후원금 19,600,000
합계 21,100,000

이자 수입
사무국 통장 이자 38,558
편집국 통장 이자 46,459

합계 85,017

세입 총 합계 73,78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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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계 감사 

이후 세출 

내역(29대)

회계감사 회계감사 회의비(2023.12.01.) 164,900

정기총회

(2023.12.08.)

다과 및 음료 254,000
대관료 및 식비 2,485,000

주차비 76,000
인건비 200,000

정기총회 기념품 1,960,000
자료집 인쇄비 928,400

준비물품 242,500
소계 6,145,900

12월 사무국 

운영비

12월 사무실 임대관리비 261,530
통신비(2023.12.)_사무국, 편집국 41,420

신한카드 수수료 200
12월 사무국, 편집국 인건비 1,000,300

소계 1,303,450
연말선물 부회장 및 상임이사 연말선물 3,361,590

인수인계
사무국(2024.01.10)

인쇄비 56,400
식비 178,900

편집국(2023.12.08) 식비 50,000
편집국(2023.12.29) 식비 27,300

소계 312,600

29·30대 

이·취임식

(2024.02.21.)

이취임식 상품권 1,100,000
이취임식 꽃다발 140,000
이취임식 감사패 143,000

이취임식 디자인비 및 인쇄비 957,000
이취임식 상장 우편비 4,460

소계 2,344,460
합계 13,632,900

회의비

사무국

사무국 회의비(2024.02.20.) 100,000
사무국 회의비(2024.03.15.) 54,000
사무국 회의비(2024.08.27.) 42,200
사무국 회의비(2024.10.03.) 148,000
사무국 회의비(2024.10.15.) 50,000
사무국 회의비(2024.10.24.) 60,700

소계 454,900

편집국
편집국 회의비(3월~4월) 397,100
편집국 회의비(5월~7월) 516,860
편집국 회의비(8월~11월) 167,000

소계 1,080,960
규정개정 규정개정위원회 회의비 120,900
학술연구 학술연구분과 회의비 251,150
70주년 70주년 준비위원회 회의비(2월~10월) 1,589,900

여성스포츠진흥포럼 여성스포츠진흥포럼 회의비 152,100
여성체육개론 여성체육개론 집필진 회의비 542,000

이사회

제1차 이사회(2024.02.21.) 1,715,000
제1차 상임이사회(2024.03.09.) 1,521,600

제2차 이사회(2024.04.19.) 1,267,000
제3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2024.06.27.) 1,066,740

제3차 상임이사회(2024.11.13.) 433,200
소계 6,003,540

합계 10,1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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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출판비

학회지 발간

37권 4호 학회지 인쇄비 508,200
37권 4호 XML, e-journal 379,500

38권 1호 학회지 인쇄비 793,100
38권 1호 XML, e-journal 594,000

38권 2호 학회지 인쇄비 610,500
38권 2호 XML, e-journal 451,000

38권 3호 학회지 인쇄비 540,100
38권 3호 XML, e-journal 379,500

논문 심사비

37권 4호 심사료 지급 240,000
38권 1호 심사료 지급 810,000
38권 2호 심사료 지급 840,000
38권 3호 심사료 지급 510,000

합계 6,655,900

기본 

사업비

제1회 

여성체육인대회

(2024.03.09)

기념손수건 142,150
행진 깃발 3,975
단체 간식 147,000

현수막 및 스텐딩배너 49,500
포스터 20,325

행운권 경품(노스페이스) 50,000
소계 412,950

2024 임원 제주도 

워크숍

(2024.05.10.-11)

차량렌트비 2대 160,320
주유비 및 주차비 93,000

식비 및 다과 810,500
숙박비 840,000

소계 1,903,820
전임 회장단 오찬

(2024..05.18)
전임 회장단 오찬 777,000

소계 777,000

2024 차세대 

워크숍

(2024.06.27)

사례비 강사료(2명) 1,200,000

인건비 사회비 및 조교비(4명) 430,000

상품권 및 인쇄비 426,400

식비 및 다과 812,040

소계 2,868,440

2024 

춘계학술대회

(2024.04.19)

장소대관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

462,500

우수포스터상 상품권 
(100,000원X2명)

200,000

학술대회 자료집 1,375,000

모더레이터(100,000X4명) 400,000

토론 좌장(200,000원X1명) 200,000

토론 writer(50,000원X4명) 200,000

포스터 시상금(100,000원X2명) 200,000

행사운영비(주차권 등) 422,860

다과 158,820

식비 548,400

소계 3,96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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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24.11.01. ~ 

11.02

장소대관료(올림피아홀, 서울홀) 7,700,000

해외학자 비행기(2명) 2,950,000
해외학자 발표비/경비 1,795,472

국내 키노트 발표자(500,000X2명) 1,000,000
국내 발표자(300,000X4명) 1,200,000

토론자(200,000X6명) 1,200,000
좌장(200,000X3명) 600,000

사회자(200,000X2명) 400,000
포스터 시상금(100,000원X2명) 200,000

행사 보조 인건비(15명) 2,350,000
태권도 공연단 및 사진 작가 1,300,000

식비 및 다과비 10,495,570
기념집 및 자료집 인쇄비 6,013,700
운영경비 및 준비물품비 2,542,800

전임회장 인터뷰 73,000
소계 39,820,542
합계 49,750,332

일반

관리비

인건비

30대 사무국장 

인건비(400,000원X1명X11회)
4,400,000

30대 사무차장 

인건비(300,000원X1명X11회)
3,300,000

30대 편집국장 

인건비(300,000원X1명X11회)
3,300,000

30대 편집차장 

인건비(200,000원X1명X11회)
2,200,000

이체수수료 
300원 X 4명 X 10회

12,000

합계 13,212,000

임대료

사무실 임대관리비 

 24년보증금인상 54,740 

 1월임대관리비 268,550 

 2월임대관리비  271,490 

 임대료및관리비 270,380 

 4월관리임대료  270,940 

 5월임대관리비  278,410 

 6월임대관리비  278,390 

 7월임대관리비  277,110 

 8월임대관리비  280,010 

 9월학회임대료  278,610 

 10월사무실임대  276,660 

 11월사무실임대  277,740 

3,083,030

합계 3,083,030

운영비

통신비(1월~11월)_사무국, 편집국 478,650

ez인포메일충전비 50,000

신한카드 수수료 1,400

보험료(서울보증보험) 15,000

정관개정 관련 수수료 36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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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수수료(사무국, 편집국) 10,000

공인인증서 수수료
(범용인증수수료 포함)

118,800

사무국 필요물품 구입 300,350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660,000

학술지 영문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858,000

홈페이지 도메인 연장 28,600

검색서비스 영구등록 1,870,000

영문 홈페이지 개설 330,000

주민세 체납액 

납부

(2023.04.17.)

2022 주민세 64,370

2023 주민세 64,370

합계 5,217,820

경조사비

근조화환 8건 412,500

축하 난 및 축하화환 11건 524,700

합계 937,200

총 합계 102,68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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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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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의 및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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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심의 및 의결 사항

1차 회의

(이사회) 

 

 

1. 2024년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 2024년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사항이 통과되었음 

2. 위원회별 업무분담(안)

: 전문위원회 구성 및 업무분담관련 심의 사항이 통과되었음 

3. 기부금 지정단체 신청(안) 논의 건

: 기부금 지정단체 신청 관련 심의사항이 통과되었음

2차 회의

(상임

이사회) 

1. 신규이사 위촉

: 총 24명 위촉

 (이선희, 이숙영, 조선하, 백지혜, 서호정, 이소정, 장희승, 이옥진, 홍승분, 이효경, 석민화, 

김지혜, 정은주, 이승연, 김소라, 서금란, 성정아, 이정민, 박수현, 조진경, 사혜지, 최나영, 

우주연, 김대희)

3차 회의

(이사회) 

1. 학회 신규 MOU 체결 관련 건

: 대외협력 분과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함

2.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념 제1회 청소년 체육문화 조성 한마당 참여 관련

: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 세션 운영 지원, 참여 및 향후 연간 지속사업 파트너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호남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음

4차 회의

(상임

이사회) 

1. 정관 개정 관련 건

: 공익법인 지정단체 승인을 위한 정관 개정 심의사항 관련으로 추후 논의 되어야 함

2. 규정 개정 관련 건

: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개정과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이 통과되었음

3. 규정 제정 관련 건

: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제정이 통과되었음

4. 여성체육학개론 출간 관련 건

: 여성체육학개론 출간 관련하여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여성

체육학개론(가칭) 편찬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다고 함

5. 학회 영문 홈페이지 제작 건 

: 학회 영문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사무국에 위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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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체육회 <2024 여성체육진흥포럼> 공동주관 관련 건

: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진흥포럼과 관련하여, 사무국에 위임토록 함

7.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후보자 추천 관련 건

: 추천 관련 전체메일 발송(추천기한 : 6월 21일)

5차 회의

(이사회) 

1. 정관 개정 관련 건

: 공익법인 지정단체 승인을 위한 정관 개정 심의사항이 통과되었음

6차 회의

(상임

이사회) 

1.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제정 건

: 현재 회비 납부 규정이 없어 현행 내용을 규정화 하면서 총무이사 면제 사항을 포한 내

용에 대해 규정 제정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2.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건

: 회비 납부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되어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에 한하여 개정,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3.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건

: 편집위원회 규정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기존 매뉴얼 형식이 규정(화) 형식으

로 갖춰지도록 개정함

4. 2025년 제71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 관련 건

: 추천 관련 전체메일 발송(추천기한 :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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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사업계획(안)

월
사 업 내 용 (안)

학술대회 발간사업 회 의 기타

1

2
제1차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

3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9권 1호 발간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체육인대회

4
춘계 학술대회 및 

우수포스터, 우수논문 시상

제2차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

제1차 이사회

5
임원 워크숍

공익법인 국세청 신고

6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9권 2호 발간

7 대학원생 워크숍

8 여성체육개론 발간
실기 강습회 및 

자격검증

9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9권 3호 발간

10
추계 학술대회 및 
우수포스터 시상

제3차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

제 2차 이사회
우수학위논문상 시상

11

12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9권 4호 발간

2025년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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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25년도 세입 계획(안)

(단위 : 원)

관 항 목 2024 세입결산 2025 예산액

회비수입 2025년 회비

회  장(1명)

39,537,030 40,000,000

부회장(25명)

총무이사 (2명)

상임이사(19명)

감사(2명)

이사(73명)

일반회원(115명)

기관회비(2곳)

합계 39,537,030 40,000,000

수입

학회지 및 
이자 수입

논문 게재료

7,740,000 8,000,000논문 심사료

별쇄본 인쇄비

저작권료 4,078,243 3,500,000

이자 수입 외
통장정리 85,017 -

기타 후원금 19,600,000 -

합계 32,803,260 11,500,000

세입 예산 총계(2025) 51,500,000



- 53 -

◯ 2025년도 세출 계획(안)

(단위 : 원)

관 항 목 2024 결산액 2025 예산액

기본
사업비

회의비

이사회,

편집부, 사무국, 

분과

10,195,450 5,000,000

합계 10,195,450 5,000,000

도서출판비 

학회지 발간
4,255,900 4,400,000

e저널 제작비

논문 심사료 

지급
2,400,000 3,000,000

여성체육학개론 - 10,000,000

합계 6,655,900 17,400,000

연구

및

행정비

2024년 

연수 교육 

및 행사

여성체육인대회 412,950 500,000

임원 워크숍 1,903,820 2,000,000

차세대 워크숍 1,368,440 1,500,000

전임 회장단 

오찬
777,000 1,000,000

소계 4,462,210 5,000,000

2024

춘계

학술대회

인건비/포스터상

우수논문상, 

우수 학위논문상

1,000,000 2,000,000

학술대회 발표집 1,375,000 2,500,000

대관 및 

장비대여
462,500 1,000,000

식사비 707,220 1,500,000

주차 및 기념품 137,000 200,000

사무용품비 285,860 300,000

소계 3,967,580 7,500,000

추계

학술

대회
(7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장소 대관료 7,700,000 1,000,000

사례비 및 

인건비
12,995,472 2,500,000

식비 및 다과비 10,495,570 1,000,000

기념집 및 

자료집 인쇄비
6,013,700 2,000,000

운영경비 및 

준비물품비
2,542,800 1,000,000

소계 39,742,542 7,500,000

합계 48,172,332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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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비

인건비
급  여

(사무국, 편집국)
13,212,000 13,212,000

임대료
사무실  

임대관리비
3,083,030 4,000,000

사무국 운영비

통신비 478,650 500,000

홈페이지 유지, 

보수(도메인)
3,746,600 4,000,000

보험 및 인증서 

갱신
512,080 600,000

사무비 480,490 500,000

경조사비 937,200 1,000,000

합계 22,450,050 23,812,000

　
예비비 - 2,000,000

합계 - 2,000,000

예산 총계(2024) 87,473,732

세출 예산 총계(2025) 68,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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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 선출 

1. 2025년~2026년 신임 감사 선출 

 - 신규리 감사 임기 종료로 인한 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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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2024년 임원회비 납부 현황

○ 2024년 임원명단

구분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총무 이사 감사

총원(명) 1 25 19 2 73 2

납부(명) 1 25 19 2 73 2

미납(명) 0 0 0 0 0 0

회장 허현미(경인여대)

부회장
(25명)

강승애(남서울대), 고은하(Deep Korea), 고재옥(서울과기대), 곽정현(가천대), 김선희(목포대), 김성희(장안대), 

김소연(이화여대), 김양례(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옥자(신한대), 김원정(공주대), 박귀순(영산대), 박수정(인하대), 

박주영(숭실대), 박채희(한체대), 박형란(제주대), 서지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수영(경기대), 안나영(계명대), 오세

숙(경기대), 윤인애(단국대), 이정래(경북대), 주종미(호서대), 하숙례(한세대), 홍미화(단국대), 황향희(강원대)

상임
이사

(19명)

권민정(인하대), 김매이(고려대), 김소희(동양대), 김태희(성균관대), 김현주(충북대), 김혜진(교원대), 박주희((재)국

제 스포츠전략위원회), 서정은(인하대), 신윤아(단국대), 안근희(대전대), 양한나(백석대), 우민정(울산대), 이재희(수

원여대), 이정아(경희대), 정성숙(용인대), 조영희(국민대), 조은영(동양미래대), 최윤소(건국대), 홍은아(이화여대)

이사
(49명)

강선옥(신한대), 고성희(명지대), 김미량(순천향대), 김민주(군산대), 김보람(전주기전대), 김새주(동국대), 김영주(동국

대), 김유경(한양대), 김지선(중원대), 김태현(이화여대), 문달콤(한국외대), 문화실(경기대), 박지영(이화여대), 박현애

(이화여대), 박휴경(연세대), 배경희(대한우슈협회), 백순기(중원대), 석류(경희대), 손윤미(인일여고), 손재현(동국대), 

송남정(우석대), 송주미(군장대), 안주미(신성대), 연분홍(경기대), 오경아(숭실대), 유 실(한양여대), 이도영(장안대), 

이보나(경인여대), 이수연 (경인여대), 이숙경(전주대), 이신영(한국외대), 이원미(한체대), 이은경(이화움직임센터), 이

해령(고려대), 임새미(인천대), 임은주(전북대), 전미경(한체대), 전지현(국민대), 정아람(장안대), 진연경(전주대), 진

지형(경희사이버대), 진현주(숭실대), 채규연(대한장애인체육회), 최연아(한국외대), 추나영(부산대), 한아름(카톨릭관

동대), 한태경(안동대), 허승은(허앤오멘탈코칭센터), 홍희정(공주대)

신규
이사

(24명)

김대희(충남대), 김소라(육군3사관), 김지혜(삼육대), 박수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백지혜(광주예고), 사혜지(우석

대), 서금란(경북대), 서호정(인하대), 석민화(한양대), 성정아(용인대), 우주연(나사렛대), 이선희(경희대), 이소정(경

희대), 이숙영(조선대), 이승연(연세대), 이옥진(광운대), 이정민(한체대), 이효경(동서대), 장희승(한양대), 정은주(강

원대), 조선하(조선대), 조진경(성균관대), 최나영(제주대), 홍승분(용인대)

총무이사(2명) 정진욱(동국대) 윤지인(경희대)

감    사(2명) 신규리(서울과기대) 박지원(우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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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정관

제정: 1999.04.20

일부개정: 2014.02.22

일부개정: 2014.12.13

일부개정: 2015.12.12

일부개정: 2017.12.23

 전부개정: 2023.12.08

일부개정: 2024.06.2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약칭: KAPESGW)”로 표기한다. <개정 

2015.12.12, 2023.12.08>

제2조(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2 올림픽공원내 테니스장 229호에 둔다. <개정 

2024.06.27>

제3조(목적)

학회는 한국여성체육·스포츠에 관한 학문적 발전과 여성체육인의 권익 및 지위 향상 그리고 그 저변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8, 2024.06.27>

제4조(연구 및 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및 사업을 한다.

  1. 여성체육·스포츠에 관한 학문적 발전

  2. 여성체육인의 권익 및 지위 향상

  3. 여성체육인 저변확대 및 활성화

  4. 여성체육 지도자 및 교사에 대한 교육

  5. 현장 체육 지도에 필요한 서적 및 자료의 발간

  6. 국내외 체육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7. 여성체육 정책에 관한 정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건의

  8.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 및 사업

[전문개정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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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익사업)

학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학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06.27>

②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

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08>

③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06.27>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6.27>

  1. 정회원은 대학에서 체육 관련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또는 체육에 관심이 있는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준회원은 대학에서 체육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체육에 관심 있는 자

  3.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4.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학술단체 등 

  5.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여성체육 분야에서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 

  6. 찬조회원은 학회에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 <신설 2024.06.27>

② 각 회원은 학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개정 2023.12.08>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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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제명

  3. 제9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3.12.08]

[제목개정 2023.12.08]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상임이사: 약간명 

  4. 이사: 80인 내외

  5. 감사: 2인

[전문개정 2023.12.08]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선출)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4.02.22>

② 회장의 선출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06.27>

③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④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 및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목개정 2023.12.08]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학회의 임무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3.12.08]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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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학회의 각 목적사업을 총괄한다. <개정 2023.12.08>

③ 상임이사는 학회의 각 목적사업을 추진한다. <신설 2023.12.08>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

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 직무를 대행한다. <개

정 2017.12.23, 2023.12.08, 2024.06.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과반수가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개정 2017.12.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당해 회계 연도 종료 전까지 회장 선출의 절차

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12.23, 2024.06.27>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연간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전문개정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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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③ 회장은 총회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한 문서를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8, 2024.06.27>

④ 총회는 대면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운 불가항

력적인 경우 원격통신수단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요구되는 안

건은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3.12.08>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이사회의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

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4.02.22, 2023.12.08>

② 총회 불참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2>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회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척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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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한 문서를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8, 2024.06.27>

④ 이사회는 대면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운 불가

항력적인 경우 원격통신수단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요구되는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3.12.08>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이사회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임이사

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08>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 불참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08]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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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신설 2023.12.08>

제30조(위원회)

① 학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2. 연구윤리위원회

  3. 우수논문심사위원회

  4. 규정개정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기타 학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④ 각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08]

[전문개정 2024.06.27]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학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학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8>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08>

제33조(수입금)

① 학회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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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부금

  3. 찬조금

  4. 연구용역의 수익

  5. 기타 수입

③ 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4.06.27]

제34조(차입금)

학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08>

제36조(예산편성)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2.08>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8>

제8장 사무국 <개정 2023.12.08>

제40조(사무국 구성 및 운영) 

① 회장은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08] 

[제목개정 2023.12.08]

제9장 보칙

제41조(법인해산)

①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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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08>

②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24.06.27>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08>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문화관

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산보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3.12.08>

[제목개정 2023.12.08] 

제4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학회는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임원은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학회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

결을 집행한 회원, 이사 및 회장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08]

부칙 <신설 2023.12.08.>

이 개정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개정 2024.06.27>

이 개정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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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03]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제정: 2024.1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정관 제44조(규정의 제정) 및 제33조(수입금) 제3항에 의거하여 회

비의 납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종류)

① 학회 정관 제7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로 구분한다. 

  1. 연회비: 연 1회 학회에 납부하는 회비 

  2. 평생회비: 정회원이 평생 총 1회 학회에 납부하는 회비(연회비 면제)

  3. 임원회비: 임원이 연 1회 학회에 납부하는 회비(연회비 면제) 

제3조(회비의 징수)

① 연회비

  1. 정회원: 30,000원  

  2. 준회원: 20,000원  

  3. 기관회원: 100,000원

② 평생회비

  1. 평생회원: 300,000원

③ 임원회비

  1. 회장: 2,000,000원  

  2. 부회장: 500,000원  

  3. 상임이사(총무이사): 300,000원

  4. 이사 및 감사: 200,000원  

제4조(회비의 면제)

① 이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회비는 면제할 수 있다.

  1.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면제: 명예회원, 찬조회원   

  2. 임원회비 면제: 총무이사 

  3.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회원의 특정 회비 면제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의 회비 종류에 따른 면제 적용에 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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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납부기일)

회원은 당해 연도 회비를 당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용도)

회비는 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및 자료 보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

칙으로 하며, 특별한 행사를 위한 비용에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격상실)

① 회원이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회원의 자격이 즉시 상실된다.

② 임원이 해당 연도 정기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임원회비를 미납한 경우 임원 및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자격회복)

①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는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납부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

격이 회복된다. 

② 임원회비 미납으로 임원자격이 상실된 자가 임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

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회비납부의 고지)

사무국은 원활한 회비징수를 위하여 매 분기 회비납부 명부를 작성하고, 각 회원에게 납부할 회비금액, 납부

할 계좌, 미납시 회원자격상실 등에 관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10조(회비의 환급)

①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의 착오 등의 사유로 회비를 과오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회

원 본인의 요청으로 이를 차기 납부할 다른 회비로 선납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규정 외 사항)

기타 수입금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정관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4.11.13>

1. 이 규정의 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 규정 제4조(회비의 면제)에 해당하는 회원이 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여 당해 연도 회비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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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04]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정관 제44조(규정의 제정) 및 제40조(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2항에 

의거하여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제2조(조직)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 직원 약간명을 둔다.

제3조(임기)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4조(업무)

사무국은 직인관리, 법인체 사무, 문서접수, 회원연락 및 회비접수, 이사회 및 총회 준비, 학술대회 운영, 회

원명부 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5조(보수)

①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의 지급 시기 및 금액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해임)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사무국 업무를 게을리하여 학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학회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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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3.10.16>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개정 2024.11.13>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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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05]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1.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정관 제44조(규정의 제정) 및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선출) 제2항에 

의거하여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제2조(선출방법)

차기회장은 취임 직전 연도의 마지막 이사회에서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

선을 확정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기총회일 45일 전까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이사로서 상임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부터 선거 종료 후 1개월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동시에 위원 명단을 학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회원

  2. 회장에 입후보 하는 회원

⑥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될 수 있다.

  1. 학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2. 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3.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선거일 공고에 관한 사항 

  2. 예비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 확정 공고에 관한 사항

  3. 선거인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4.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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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거계도에 관한 사항 

  6. 투표 및 개표 시행에 관한 사항 

  7.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심사·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이 규정 제12조(선거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각 

호는 병과할 수 있다. 

  1.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제 요청 및 경고

  2. 회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3.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③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후보 자격의 박

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학회장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선거일정)

위원회는 정기총회일 30일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 당해 연도 포함 최근 2년 이상 학회의 이사직을 수행하고 매년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있다. 다만 「회비 납부에 관한 규정」 제4조(회비의 면제)에 따라 회비가 면제되는 총무이사는 선거권을 

갖는다. 

② 피선거권은 선거 당해 연도 포함 최근 5년 이상 학회의 이사직을 수행하고 매년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에

게 있다. 

제9조(선거인 명부의 열람과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자격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거나 회비납부에 의하여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는 이의신청 마감 다음날까

지 심사 및 수정하고, 최종선거인 명부를 해당 선거일 15일 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 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최종 선거인 명부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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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거인 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 명부는 해당 선거일 15일 전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에 한

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후보등록)

① 예비후보자는 추천인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등록한다. 

② 예비후보자는 후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운동)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 공고일로부터 선거 전일 까지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타후보자를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

④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권자의 개인정보 제공은 사전에 선거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거

권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13조(정견발표)

① 위원회는 선거 당일 총회에서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견발표는 위원회 주관으로 하며,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4조(투표소 설치)

① 위원회는 선거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되, 투표장소는 총회장소와 같은 곳으로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기표소 안에는 어떠한 표시도 있어서는 안된다. 

③ 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약간명을 투표사무종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투표용지 작성 및 후보자 게재순위)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선거일 3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의 기호는 1, 2, 3과 같이 표기하며 후보등록 순으로 부여한다. 

제16조(투표참관인)

① 후보자는 선거전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

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17조(투표시간 및 이상유무 판단)

① 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투표시간과 투표장소를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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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표 마감시간 이후에 투표를 하기 위하여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③ 투표 개시 직전에 위원회 위원 및 투표참관인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8조(투표)

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

표용지를 수령하여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②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신분증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당해 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④ 선거인의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때에는 투표용지를 재교부할 수 없다.

⑤ 투표가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참여위원 전원으로 하여금 투표함을 봉함토록하고 개표

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19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개함을 선언하고, 출석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

함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대조결과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출석위원 전

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무효 및 유효 투표 인정)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당해 위원회가 제공한 기표도장을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기표란 안에 정확하게 기표한 것

  3. 기표도장의 잉크가 옮겨 묻었지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21조(당선자 확정)

① 후보자 중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②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상위 2인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

된 것으로 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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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2023.10.16>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개정 2024.11.13>

1.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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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한국여성체육학회지 논문 투고규정

한국여성체육학회지 논문 투고규정

1987년 창간호 제정

2004년 01월 01일 개정

2012년 02월 01일 개정

2014년 02월 01일 개정

2015년 02월 27일 개정

2016년 02월 27일 개정

2020년 08월 26일 개정

2021년 01월 14일 개정

2024년 11월 1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성체육학회 정관 제6장 위원회 제30조 1항에 의거하여 규정된 “한국여성체육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이하 ”학회지

“이라 칭함)의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 기준)
1. 투고자는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본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남성회원이 단독 또는 2인 이상 논문을 투고할 시 연구 주제가 여성체육과 관련된다고 편집위원회가 판

단하였을 때 투고가 가능하며, 이 밖에 여성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투고가 가능하다.

제3조(투고논문의 종류)
본 학회지는 체육학 및 여성과 관련된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제4조(중복투고 배제)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언어)
사용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학술어(영어)로 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6조(논문 작성)
논문의 작성은 다음 체제에 준한다.

1. 논문의 순서는 제목(국문), 저자명(국문), 소속기관(국문),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Keyword 

포함)순으로 한다. 저자명과 소속은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논문 제출자는 투고 원고 표지에 투고한 논문의 중복출판여부(본 원고는 타학술지에 제출한 바 없음)와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위, e-mail의 순으로 기재한다. 저자가 대학원생일 경우 ○○대학교 대학원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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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재한다. 저자가 단체나 기관에 종사할 경우 단체나 기관명을 기재한다. 

3. 논문의 부제는 순차적인 일련 번호(I., 1., 1), (1))에 따라 표기한다.

4. 원고의 서식은 횡서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

는 (　)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5.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최소 150단어, 최대 170단어로 하고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검색어는 최대 5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투고 방법)
원고는 반드시 워드프로세서(아래 한글)로 작성하여 학회에 On-line으로 투고한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투고 및 출판 의무사항)
1. 논문 투고자는 1편당 60,000원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한다.

2. 투고 시 저자명, 소속, 사사문구 등 저자정보가 삭제된 논문파일을 제출한다.  

3. 투고 시 심사영역이 표기된 투고신청서를 제출한다.

4. 논문의 표절 예방을 위해 투고 시 KCI 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제출한다.

5. 논문 게재예정자는 기본게재료 200,000원(10p 이하)을 납부해야 하며, 초과 페이지당 15,000원을 납

부한다.

6. 학술연구용역을 받아 발표되는 논문은 게재료 300,000원을 별도로 납부한다.

7. 게재된 논문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편당 20부의 별쇄본을 발행하며, 별쇄본 인쇄비 30,000원은 별도

로 납부한다. 

제9조(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2. 참고문헌은 본문의 끝에 위치하여야 하며,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3. 참고문헌은 미국심리학회 출판 요강(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

3. 참고문헌 나열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국내 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알파벳순으로 해외 문헌을 표기한다.

4. 참고문헌 작성시 저자명(6명까지)은 모두 기재한다.

5. 세부 주요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간행물 참고문헌의 표기

• 저자명(출판년도) 논문제목 간행물명, 권(호)번호, 페이지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 저자명: 저자명은 모두 기재하고, 영문이름의 경우 성은 모두 쓰고 나머지는 머릿글자만 표시한다.

• (영문)성 다음은 쉼표(,)로 표시하고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사용한다.

• 출판년도: 저자 다음에 붙여서 괄호 안에 표기한다.

• 논문제목: 영문인 경우 제목과 하위 제목(:다음에 이어지는 제목)첫머리 글자에서만 대문자로 표기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간행물명: 국문일 경우 간행물명과 권 번호는 진하게 기재한다. 영문인 경우, 간행물명과 권 번호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영문 학술지명에서 명사, 대명사는 첫머리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시>

· 심순애, 이수일(2024). 일반인의 심폐지구력 평가기준치 설정.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9(1), 

29-38.

· Clinton, W. L., Bush, G. S., & Reagan, R. D.(1994). The mechanics o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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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4(2), 112-118.

  2) 단행본, 연구 보고서 참고문헌의 표기

•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보고서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또는 출판기관명). 순으로 표

기한다.

• 책제목: 국문은 진하게, 영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책 제목은 명사, 대명사만 대문자로 표기하

고, 책이 재판 이상으로 간행된 경우 책 제목 다음에 판수를 기재한다.

• 출판도시: 출판도시와 출판사 사이는 콜론(:)으로 표기한다.

<예시>

· 홍길동(2024).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분석자료집. 서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Clinton, W. L.(1975). Social psychology(2nd ed.). New York: Harper & Row.

  3) 석 · 박사 논문 참고문헌의 표기

• 저자(논문작성 연도), 논문제목 미간행 석/박사학위논문 대학원명, 지역 순으로 표기한다.

• 논문 제목은 국문은 진하게, 영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시>

· 홍길동(2024). 스포츠 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제10조(논문 투고 접수 및 마감)
1. 논문 투고는 JAMS 홈페이지에 하며, 논문 접수는 원고가 학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투고 마감은 매년 1, 4, 7, 10월 말일에 한다.

제11조(기타 규정)
기타 세부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지의 투고는 각 호에 총 2편(단독 1편과 공동 1편 또는 공동 2편)으로 한정한다.

2. 본 학회지는 매년 3, 6, 9, 12월 말 간행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게재 불가

로 판정할 수 있다.

4.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제목과 내용의 수정·보완 후 재투고가 가능하다. 단, 편집위원회의 사전검토 후 

심사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5. 저자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한다.

6.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7.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출판을 위한 PDF의 확인은 투고

자가 직접하며, 최종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제12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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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 한국여성체육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한국여성체육학회지 논문 심사규정

1987년 창간호 제정

2004년 01월 01일 개정

2012년 02월 01일 개정

2014년 02월 01일 개정

2015년 02월 27일 개정

2016년 02월 27일 개정

2020년 08월 26일 개정

2021년 01월 14일 개정

2024년 11월 1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성체육학회지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본 회의 학회지 및 학술논문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된 원고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편집위원장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임기2년)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구성)

 편집위원은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심사절차)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2. 학회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2인의 선정을 의뢰한다. 심사위원 2인 중

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3.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위원 2인의 심사판정에 차이가 클 경우 2인의 제3심사를 진행한다.

5. 제3심사는 수정후 게재와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6. 심사가 종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국에서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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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사)

 1. 각각의 심사위원들은 투고논문 심사 양식에 의거하여 게재 가능여부를 결정하며 내용이 다소 부적합

할 경우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논문의 심사 영역은 연구주제 및 연구설계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결과의 논리성 및 타당

성, 학문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 국문초록, 영문초록 및 참고문헌 작성, 중복출판, 부분출판, 표절 여부 

등으로 진행된다. 

 3. 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 명단은 학회지에 게재한다.

 4. 본 학회에서는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투고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 

및 보완, 게재 불가 등 그 결과 및 사유를 통보한다.

 5. 투고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저자가 7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는 투고자로부터 수정된 논문을 접수하여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비추어 수정 사항을 반

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수정이 미진한 경우 편집국에서 다시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거나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된 투고논문은 본 학회지에 게재된다.

제7조(종합판정)

투고논문은 다음의 심사기준에 의해 판정되며, 최종 논문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게재가: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게재 가능한 경우 또는 오탈자, 윤문 등의 미미한 수정 사항만 

해당하는 경우 

2. 수정후 게재: 수정지시이행표의 이행여부에 따라 게재 가능한 경우 

3. 수정후 재심: 편집회의 전에 재심(동일 심사위원) 기회를 제공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게

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가 결정되는 경우

4. 게재불가: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고 게재불가 되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제3심사: 2인의 서로 다른 심사 결과로 인해 제3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제3심사(편집위원 가능)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제3심사(편집위원 가능)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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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의신청 후 3일 이내 접수 결과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편집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결과 통보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9조(결과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하고 온라인상에

서 확인하도록 한다. 

제10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심사흐름도)

논문의 심사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심사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불가만 판정 가능

심사위원C 심사위원D 심사판정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